
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2. 7. 5.>

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(제93조의2 관련)

장애인별 장애정도 장 애 상 태

1. 지체장애인

가. 절단장애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

상지
절단

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허리손가락관절(중수지관절)
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

한 손의 엄지손가락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

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
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

나. 관절장애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

상지
관절

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% 이상
감소한 사람

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%
이상 감소된 사람
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
범위가 각각 75% 이상 감소된 사람
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
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% 이상 감소된
사람
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
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% 이상 75% 미
만 감소된 사람
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% 이상
75% 미만 감소된 사람
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% 이
상 50% 미만 감소된 사람
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
50% 이상 75% 미만 감소된 사람
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% 이상
감소된 사람
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
범위가 각각 50% 이상 75% 미만 감소된 사람
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
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% 이상 75% 미
만 감소된 사람

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% 이상
감소한 사람

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% 이상
75% 미만 감소된 사람

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
총운동범위가 각각 75% 이상 감소된 사람

한 손의 셋째손가락,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
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% 이상 감소된 사람

하지
관절

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
50% 이상 75% 미만 감소된 사람



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%
이상 50% 미만 감소된 사람
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
거나 운동범위가 90% 이상 감소된 사람

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
75% 이상 감소된 사람

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%
이상 75% 미만 감소된 사람

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
75% 이상 감소된 사람

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
90% 이상 감소된 사람

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
50% 이상 75% 미만 감소된 사람

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%
이상 50% 미만 감소된 사람

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
75% 이상 감소된 사람

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
50% 이상 감소된 사람

한다리의발목관절의운동범위가 75%이상감소된사람

다. 지체기능장

애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

상지
기능

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
이지 못하는 사람(근력등급 0, 1)

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
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(근력등급 0, 1)

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
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
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(근력등급 3)
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
수 있는 사람(근력등급 3)
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
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(근력등급 3)
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
없는 사람(근력등급 0, 1)
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
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
(근력등급 3)
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의
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
움직일 수 있는 사람(근력등급 3)

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
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(근력등급 3)

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
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(근력등급 0, 1)



한 손의 셋째손가락,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
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
(근력등급 0, 1)

하지
기능

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
일 수 있는 사람(근력등급 3)
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(근력등급
2)
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
일 수 있는 사람(근력등급 3)

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
수 없는 사람(근력등급 0, 1)

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
사람(근력등급 0, 1)

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
람(근력등급 0, 1)

척추
장애

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/5 이상
감소된 사람
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/5 이상
감소된 사람
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/5 이상
감소된 사람

라. 변형 등의 

장애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

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㎝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
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
척추옆굽음증(척추측만증)이 있으며, 굽은 각도가 40도
이상인 사람
척추뒤굽음증(척추후만증)이 있으며, 굽은 각도가 60도
이상인 사람
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㎝
이하인 사람

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.
다만,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

2. 뇌병변장애인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

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
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
바델지수가 81∼ 89점인 사람

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
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
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∼ 96점인 사람

3. 시각장애인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 

좋은 눈의 시력이 0.1 이하인 사람

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
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

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상 감소한 사람

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사람

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(복시)이 있는 사람



4. 청각장애인

가. 청력장애

장애의 

정도가

심한 장애인

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중 

18세 이후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8세 이전의 

난청 병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 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
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대의명료도가50%이하인사람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
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
나. 평형기능

장애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 

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
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
어야 하고(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
진단할 수 있다)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
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

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
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
(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
수 있다)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
불가능한 사람

5. 언어장애인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 

발성(음도, 강도, 음질)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

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(SSI : 아동 41∼ 96%ile,
성인 24∼ 96%ile, P-FA 41∼ 90%ile)
자음정확도 30 ∼ 75%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
조음장애
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∼
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
아니하는 경우
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∼
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
아니하는 경우

6. 정신장애인

장애의 정도가

심하지 않은

장애인

양극성 정동장애(조울증)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
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
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
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
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
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
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
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
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, 투렛장애
(Tourette’s disoder)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
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,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
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
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
람



7. 안면장애인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 

노출된 안면부의 60%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

노출된 안면부의 45% 이상이 변형된 사람

코 형태의 1/3 이상이 없어진 사람

노출된 안면부의 45%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

노출된 안면부의 30% 이상이 변형된 사람

8. 창자샛길

(장루)장애인 

및 요로샛

길(요루)장

애인

장애의 

정도가 

심하지 않은

장애인 

 창자샛길 또는 요로샛길을 가진 사람

방광샛길(방광루)을 가지고 있으며, 합병증으로 창자피부
샛길(장피누공)이 있는 사람

방광샛길을 가진 사람


